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12.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지연기간에는 다음의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

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

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

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40조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
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140조제2항제1호 500

나. 법 제78조제5항 및 제86조제1항을 위반하
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통지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140조제2항제2호

  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1개월 이
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50

  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2개월 이 100



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3개월 이

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150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4개월 이
상 지연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0

다. 법 제107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2항을 위
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법 제140조제2항제3호

  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
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100

  2)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
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200

  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
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300

  4)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
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보고 또는 자
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400

라. 법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
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0조제2항제3호의2

  1)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30일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

  3)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인 경우

300

  4)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인 경우

400

  5)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
우

500

마. 법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
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40조제2항제3호의2 500

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
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140조제1항제1호 1,000

사. 법 제1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140조제2항제4호

  1)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
우

100

  2)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
우

200

  3)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300



날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
우

  4)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인계하지 않
은 경우

400

아.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경우

법 제140조제1항제2호 1,000

자. 법 제1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
른 정보 또는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140조제1항제3호 1,000


